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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 목 코로나 근무시간 조정에 따른 특근매식비 집행 기준 변경19 

코로나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따른 재단 임직원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19 ‘ ’

특근매식비 집행 기준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.

관련 근거1. 

가 년도 예산 집행 기준 안 수립 기획예산팀  . 2020 ( ) ( -98, ’1. 10.)

나 코로나 관련 출퇴근 시간 조정 협조 요청 공기업담당관  . 19 ( -2480,  ’2. 23.)

변경 사유 2. 

가 코로나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재단 임직원의 출퇴근   . 19 ‘ ’ , 

시간 조정을 통해 대중교통 혼잡도 완화 및 코로나 전파 위험 최소화19 

나  . 원활한 연장근로 근무자 식대 지원을 위해 ’ 년 예산 집행 기준 중 특근매식비 인정 기준 변경20

변경 내용3. 

가 시행기간   . : ’ 월20. 2. 24.( ) ∽

나 시행내용   . : 평일 오후 시간 이상 연장근로 근무자 시 이후 퇴근자 특근매식비 인정1 (20 ) 

변경 전 변경 후

평일 오후 -  시간 이상 연장근로 근무자2
시 이후 퇴근자(20 )

평일 오후  - 시간 이상1 연장근로 근무자 
시 이후 퇴근자(20 )

행정 사항4. 

가  . 코로나 관련 출퇴근 시간 조정에 대한 서울시 별도 통보 전까지 해당 기준 적용19 

나 상기 변경 내용 외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년 예산 집행 기준 준용 끝  . 2020 . 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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